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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25-137

제출년월일 : 2025. 11. 1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건  명

  ○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제안 이유

  ○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3.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사항

 가. 정비사업 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 시행면적 : 106,012.9㎡

  ○ 주 용 도 : 공동주택(3,476세대, 임대 69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공공재개발 추진경위

      ž 2020. 11. 03. : 아현동 699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동의율 27.3%)

      ž 2021. 03. ~ 2021. 12. : 공공재개발 후보지 보류에 따른 조치 및 재심사

      ž 2022. 08. 25. :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ž 2023. 09. 22. :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SH, 용역사: KG엔지니어링)

      ž 2023. 11. 23. : 사전기획 신청(SH → 구)

      ž 2024. 02. ~ 2025. 04. : 사전기획(안) 보완 및 현금청산자 최소화 대책 마련

      ž 2025. 04. ~ 06. : 사전기획 자문회의(시, 구, SH)

      ž 2025. 08. 05. : 사전기획 확정(시 → 구)

      ž 2025. 08. 25. ~ 09. 22. : 정비계획(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ž 2025. 09. 29. : 공람의견 심사위원회 개최

      ž 2025. 11. 25. ~ 12. 18. : 구의회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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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민간재개발 추진경위 

      ž 2019. 01. 30. : 민간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행 및 행위제한 고시

      ž 2020. 08. 20. :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서울시 고시 제2020-346호)

      ž 2020. 12. 24. ~ 2021. 01. 25. : 정비계획(안) 주민공람

      ž 2021. 01. 25. ~ 02. 01. : 구의회 의견청취(원안채택)

      ž 2021. 03. 25. : 정비구역 지정 신청(구 → 시)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

 나. 정비구역 및 면적

지정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아현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구역 아현동 699번지 일원 - 증) 106,012.9 106,012.9

 다. 정비계획(안)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계 106,012.9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6,228.9 24.7

도 로 11,127.8 10.5

보행자전용도로 370.0 0.3

공 원 10,574.2 10.0

녹 지 464.7 0.4

공공시설 3,692.2 3.5 실버케어센터(서울시),
실뿌리복지센터(마포구)

획지

소 계 79,784.0 75.3

획지1 22,553.0 21.3

획지2 57,231.0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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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도】

  2)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 변경 후

합계 106,012.9 - 106,012.9 100.0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368.9 - 2,368.9 2.2 2.2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94,545.8 감) 94,545.8 - 89.2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03,520.0 103,520.0 - 97.6

제3종일반주거지역 7,474.8 감) 7,350.8 124.0 7.1 0.1

준주거지역 1,623.4 감) 1,623.4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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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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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① 도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256 아현동

387-62
아현동
605-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006-243호 마포대로24길

변경 중로 2 1 15~1
7

집산
도로

256
(116)

아현동
387-62

아현동
605-1

일반
도로 확폭

기정 소로 1 1 10 집산
도로 438 아현동

386-4
아현동
425-17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006-243호

마포대로20길
/24길

변경 소로 1 1 10~1
2

집산
도로

438
(70)

아현동
386-4

아현동
425-17

일반
도로 확폭

기정 소로 2 - 6~8 집산
도로 276 중림동

278
아현동

709
일반
도로 손기정로

변경 중로 2 A 15 집산
도로 276 중림동

278
아현동

709
일반
도로 확폭

기정 소로 2 1 10 국지
도로 204 아현동

378-78
아현동
372-2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470호 마포대로26길

변경 소로 1 H 10~
12

국지
도로

204
(127)

아현동
378-78

아현동
372-2

일반
도로 확폭

기정 소로 3 - 4 국지
도로

58
(24)

아현동
709-4

아현동
727-12

일반
도로 환일1길

변경 소로 3 - 4 국지
도로 34 아현동

710-1
아현동
727-12

일반
도로

연장 및 기점 
변경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165
(10)

아현동
218-126

아현동
719

일반
도로 환일7길

변경 소로 3 - 6 국지
도로 155 아현동

218-126
아현동
87-63

일반
도로

연장 및
종점 변경

신설 중로 3 B 12 국지
도로 125 아현동

712-5
아현동
708-1

일반
도로

신설 중로 3 C 12 집산
도로 514 아현동

393-4
아현동

762
일반
도로 환일길

신설 소로 3 D 6 국지
도로 83 아현동

87-63
아현동
706-4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E 4 국지
도로 20 아현동

709-5
아현동
709-2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F 6 국지
도로 79 아현동

751-13
아현동
751-5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G 4 특수
도로 86 아현동

763-15
아현동
85-291

보행자
전용
도로

폐지 소로 2 - 6 국지
도로 180 아현동

700-9
아현동
698-2

일반
도로 손기정로3길

폐지 소로 3 - 6 국지
도로 43 아현동

695
아현동

694
일반
도로 손기정로3길

폐지 소로 3 - 4 국지
도로 94 아현동

696-5
아현동
693-4

일반
도로 손기정로1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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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소로 3 - 6 국지
도로 123 아현동

702-6
아현동
698-8

일반
도로

손기정로 
3길/5길

폐지 소로 3 - 4 국지
도로 43 아현동

697
아현동
698-3

일반
도로 손기정로3길

폐지 소로 3 - 6 국지
도로 57 아현동

695-10
아현동

695
일반
도로 손기정로3길

폐지 소로 3 - 4 국지
도로 65 아현동

701-8
아현동
701-11

일반
도로 손기정로7길

폐지 소로 3 - 4 국지
도로 63 아현동

703-17
아현동

703
일반
도로 손기정로7길

폐지 소로 3 - 4~6 국지
도로 110 아현동

701-7
아현동

701
일반
도로 손기정로5길

폐지 소로 3 - 2~5 국지
도로 108 아현동

728-1
아현동
726-1

일반
도로 서소문로2길

폐지 소로 3 - 4 국지
도로 49 아현동

705-12
아현동

705
일반
도로 손기정로

폐지 소로 3 - 4 국지
도로 93 아현동

714-7
아현동

708
일반
도로 손기정로4길

폐지 소로 3 - 4 국지
도로 190 아현동

712-4
아현동

714
일반
도로 환일1길

폐지 소로 3 - 4 국지
도로 156 아현동

713-2
아현동
714-1

일반
도로

손기정로 
4길/4안길/

환일1길

폐지 소로 3 - 4 국지
도로 125 아현동

706-5
아현동
707-8

일반
도로

손기정로 
6길,/10길

폐지 소로 3 - 4 국지
도로 116 아현동

717-3
아현동
716-13

일반
도로

손기정로
4안길

폐지 소로 3 - 4 국지
도로 155 아현동

723-5
아현동
721-1

일반
도로

손기정로4길/
환일길

폐지 소로 3 - 4 국지
도로 37 아현동

706-8
아현동
707-4

일반
도로 손기정로10길

폐지 소로 3 - 4 국지
도로 41 아현동

717-2
아현동
716-3

일반
도로 손기정로10길

폐지 소로 3 - 4 국지
도로 93 아현동

723-9
아현동
724-15

일반
도로 손기정로12길

폐지 소로 3 - 6 국지
도로 131 아현동

719
만리동
2가278

일반
도로

손기정로12길
/환일1길

폐지 소로 3 - 4 국지
도로 57 아현동

756-1
아현동
756-2

일반
도로

마포센트럴
아이파크변

※ ( )는 대상지 내 연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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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1 중로2-1 Ÿ 도로 폭원 변경
 - B= 15 → 15~17m

Ÿ 마포대로 24길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도로 
확폭

소로1-1 소로1-1 Ÿ 도로 폭원 변경
 - B = 10 → 10~12m

Ÿ 마포대로 24길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도로 
확폭

소로2류
(손기정로) 중로2-A Ÿ 도로 폭원 변경

 - B = 8 → 15m
Ÿ 손기정로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확폭

소로2-1 소로1-H Ÿ 폭원 변경
 - B = 10 → 12m

Ÿ 마포대로 26길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도
로 확폭

소로3류
(환일1길)

소로3류
(환일1길)

Ÿ 도로 연장 및 기점 변경
 - L = 58 → 34m
 - 기점 : 아현동 709-4 →  아현동 710-1

Ÿ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구역 내 도로 제척
으로 인한 연장 및 기점 변경

소로3류
(환일7길)

소로3류
(환일7길)

Ÿ 도로 연장 및 종점 변경
 - L = 165 → 155m
 - 종점 : 아현동 719 → 아현동 87-63

Ÿ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구역 내 도로 제척
으로 인한 연장 및 종점 변경

- 중로3-B Ÿ 도로 신설
 - L = 125m, B = 12m

Ÿ 정비계획 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도
로 신설

- 중로3-C Ÿ 도로 신설
 - L = 514m, B = 12m

Ÿ 환일길의 원활할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신설

- 소로3-D Ÿ 도로 신설
 - L = 83m, B = 6m

Ÿ 만리배수지공원으로의 원활한 차량 통행
을 위한 도로 신설

- 소로3-E Ÿ 도로 신설
 - L = 20m, B = 4m

Ÿ 손기정로 방향으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도로 신설

- 소로3-F Ÿ 도로 신설
 - L = 79m, B = 6m

Ÿ 마포대로 24길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도
로 신설

- 소로3-G Ÿ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L = 86m, B= 4m

Ÿ 환일2길의 보행공간 개선을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2류
(손기정로3길) - Ÿ 노선 폐지 Ÿ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내부 도로 폐지

소로3류
(손기정로3길) - Ÿ 노선 폐지 Ÿ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내부 도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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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최초

결정일 비 고

신설 1 도로 아현동
762-5 일원

길이 - 증) 12m 12m
Ÿ 도시계획시설 입체적 범

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고
Ÿ 입체적 결정구간은 도로 

구배 선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폭 - 증) 6m 6m

높이 - 증) 지상~
지하3m

지상~
지하3m

면적 - 증) 76㎡ 76㎡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도로

Ÿ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신설
 - 길이 : 증) 12m
 - 폭 : 증) 6m
 - 높이 : 증) 지상~지하3m
 - 면적 : 증) 76㎡

Ÿ 동서간 접근성 향상, 지하 연결을 통해 주
민공동시설을 함께 이용하기 위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신설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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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철도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고속철도 시청 잠실동 아현동 48.8
(0.15) -

건설부고시
제203호

(75.12.20)
※ ( )는 구역 내 편입 연장임

나) 공간시설(변경)

① 공원

구 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1 문화공원 문화공원 아현동 
699 일원 - 증) 6,480.1 6,480.1

신설 1 소공원 소공원 아현동 
85-809 일원 - 증) 4,094.1 4,094.1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1 문화공원 Ÿ 문화공원 신설
- A = 6,480.1㎡

Ÿ 신촌로변 시민의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문화
공원 신설

1 소공원 Ÿ 소공원 신설
- A = 4,094.1㎡

Ÿ 만리배수지공원과의 공원 기능 연계를 위한 
소공원 신설

② 녹지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1 경관녹지 경관녹지 아현동
718-2 일원 - 증) 308.1 308.1

신설 2 경관녹지 경관녹지 아현동
718-1 일원 - 증) 25.0 25.0

신설 3 경관녹지 경관녹지 아현동
709-1 일원 - 증) 131.6 131.6

폐지 - 녹지 녹지 아현동 703-18 168.9 감) 168.9 -

폐지 - 녹지 녹지 아현동 716-14 40.9 감)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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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1 경관녹지 Ÿ 경관녹지 신설
- A = 308.1㎡

Ÿ 경계부 자투리 토지와 남측 경관녹지의 연계 
활용을 위한 경관녹지 신설

2 경관녹지 Ÿ 경관녹지 신설
- A = 25.0㎡

Ÿ 경계부 자투리 토지와 아현녹지의 연계 활용
을 위한 경관녹지 신설

3 경관녹지 Ÿ 경관녹지 신설
- A = 131.6㎡

Ÿ 대상지 진입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경관녹지 
신설

- 녹지 Ÿ 녹지 폐지 Ÿ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녹지 폐지

- 녹지 Ÿ 녹지 폐지 Ÿ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녹지 폐지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① 사회복지시설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1 사회복지시설
(실버케어센터)

아현동
714-4 일원 - 증) 1,900.1 1,900.1

신설 2 사회복지시설
(실뿌리복지센터)

아현동
709-4 일원 - 증) 1,792.1 1,792.1

■ 건축물의 범위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사회복지시설
(실버케어센터) 48.35 128.29 지하1층, 지상3층

사회복지시설
(실뿌리복지센터) 52.39 139.41 지하2층, 지상3층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1 사회복지시설
(실버케어센터)

Ÿ 신설
 - A = 1,900.1㎡ Ÿ 지역 내 필요한 복지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신설
2 사회복지시설

(실뿌리복지센터)
Ÿ 신설
 - A = 1,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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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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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아현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구역

106,012.9 - -
아현동

699번지
일원

467 - - 467 -

나)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① 용도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층수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신설
아현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구역

106,012.9

 22,553.0 아현동
701-1 일원

공동
주택

60% 
이하

300% 
이하

110m 이하/
35층 이하

 57,231.0 아현동
716-1 일원

공동
주택

60% 
이하

300% 
이하

110m 이하/
35층 이하

 1,900.1 아현동
714-4 일원 사회복지

시설
60% 
이하

200% 
이하 -

 1,792.1 아현동
709-4 일원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Ÿ 총 세대수 : 3,476세대(임대 696세대)
Ÿ 주택 규모별 건설계획

구 분 합 계 조합원
분양

의무
공공임대

국민주택
규모임대 공공분양

계 3,476 2,780 465 116 115

60㎡이하

14.99㎡ 30 30 - - -
29.99㎡ 810 679 131 - -
39.99㎡ 847 494 334 10 9
49.99㎡ 515 475 - 20 20
59.99㎡ 892 863 - 15 14

60㎡초과～ 
85㎡이하 84.99㎡ 382 239 - 71 72

※ 최종 분양은 사업시행인가 시 확정(소송 등 기타 예기치 못한 발생 시 사업시행인가 변경 가능)
Ÿ 임대주택 계획
 - 전체 세대수의 15% 또는 연면적의 1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이

하로 건설
 - 토지등소유자 분양분 제외 세대수 또는 주택연면적의 40% 이상, 전체 세

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지분형 주택 건설
 - 초과용적률의 60%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건설
 - 초과용적률 60%의 50% 이상 공공분양주택 전환

심의완화사항

Ÿ 용도지역 완화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공공재
개발 특례에 따른 법적상한초과용적률 적용)

Ÿ 기준용적률 20% 완화
Ÿ 허용용적률 획지  18.61% / 획지  18.18% 완화(돌봄시설 등 인센티브 

적용)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Ÿ 획지 ,  :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5m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Ÿ 획지  : 공공보행통로 1개소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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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반시설 
국·공유지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106,012.9 79,784.0 26,228.9 7,860.0 13,544.1 2,711.4

공공시설
제공면적
(순부담)

Ÿ 순부담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 폐지
되는 국공유지 +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26,228.9㎡ - 7,860.4㎡ - 13,544.1㎡ + 2,711.4㎡ = 7,536.2㎡ 

기준
용적률

Ÿ 획지1 : 210.71%
 - 획지내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가중평균(190.71%)
 = {(제2종(7층) 21,751.4㎡ × 190%) + (제3종일반 801.6㎡× 210%)}/ 22,553.0㎡ 
 - 60㎡ 이하 소형주택 추가확보 완화 적용(20.0%)
Ÿ 획지2 : 210.08%
 - 획지내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가중평균(190.08%)
 = {(제2종(7층) 57,010.5㎡ × 190%) + (제3종일반 220.5㎡× 210%)}/ 57,231.0㎡ 
 - 60㎡ 이하 소형주택 추가확보 완화 적용(20.0%)

 허용
용적률

기준용적률 + 사업성 보정계수1)를 적용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
Ÿ 획지1 : 229.32%
 = 210.71% + 18.61%(12.54% × 1.48) = 229.32%
Ÿ 획지2 : 229.70%
 = 210.08% + 19.62%(13.22% × 1.48) = 229.70%

인센티브 항목 획지1 획지2
보행중심

생활공간 조성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 210.08% × [871.4/ 57,231.0] × 1
= 3.20%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

돌봄시설 210.71% × [(600+240-330-66+230) / 
3,643.8] × 0.1 = 3.90%

210.08% × [(1,200+300-827-66+270) 
/ 6,900.0] × 0.1 = 2.67%

고령서비스시설 210.71% × [(600-330+360) / 3,643.8] 
× 0.1 = 3.64%

210.08% × [(1,300-827+300) / 6,900.0] 
× 0.1 = 2.35%

환경친화 
안전한

주거지 조성
방재안전 5.00% 5.00%

합 계 12.54% 13.22%
※ 최대 20%내 인센티브 적용

상한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

Ÿ 250.00%
- (기준)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완화 및 사업성 보정계수 제외) x {(1.3 x 가중치2) x α토지3))+ (0.7 

x α건축물4))}

법적
상한용적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 이하

법적상한
초과용적률

Ÿ 정비계획 용적률 250.00% x 1.2 = 300.00% 이하
 - 도시정비법 제101조의5(공공재개발 특례)

1) ‘24년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5,969,319원/㎡)/ 구역 평균 공시지가(4,022,171원/㎡) = 1.48
2) 가중치 = 공공시설등 부지의 허용용적률 ÷ 사업부지의 허용용적률= 217.95% ÷ 230.98% = 0.9436
3)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7,536.2㎡ ÷ 79,784.0㎡ = 0.0945
4) α건축물 =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2,711.4㎡ ÷ 79,784.0㎡ = 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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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현황 증감 계획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서울주택
도시개발공사

(SH)
2,033세대 증) 1,443세대 3,476세대

4. 상정사유

 가. 기존 건축물의 건축설비 노후화와 거주자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응하고, 주변지역 

토지이용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추진함

 나. 이에 정비기반시설 계획 등을 통한 공공성 확보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주거공급 확대,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을 결정하고자 함

 다. 구의회 의견청취 후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예정임

5. 주민공람 실시

 가. 공람기간 : 2025. 08. 21. ~ 09. 22.

 나. 공람의견심사위원회 개최 : 2025. 09. 29. 14:00

 다. 공람심사위원회 심사의견 및 조치계획(마포구 – SH -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의)

연번 의견제출 요지 심사의견 및 조치계획 비고

1 Ÿ 아현가구단지 제척 요청
(아현동 693 외 3필지)

Ÿ (불채택) 의견 제출자의 요청사항을 고려하여,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해당 민원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음

Ÿ 또한, 구역계 조정과 관련하여는 사업시행자 
및 구역 내 주민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Ÿ 사업시행자(추진주체)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정비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사업성 분석, 인근 
중림동 재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

Ÿ 계획·시행 과정에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 및 사업 관련 민원 
성격의 의견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자(추진주체)에서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도록 
할 것

2 Ÿ 아현라온빌 편입 요청
(아현동 709 외 1필지)

Ÿ (불채택) 의견 제출자의 요청사항을 고려하여,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해당 민원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음

Ÿ 또한, 구역계 조정과 관련하여는 사업시행자 
및 구역 내 주민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Ÿ 에이치엠하우징 편입 요청
(아현동 709-6)

Ÿ (불채택) 의견 제출자의 요청사항을 고려하여,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해당 민원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음

Ÿ 또한, 구역계 조정과 관련하여는 사업시행자 
및 구역 내 주민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Ÿ 전용면적 14㎡ 공동주택
계획 재검토 요청

Ÿ (불채택) 14㎡ 규모 공동주택은 대상지 내 지하실, 
대피소 등의 지하층 거주자(공유지분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획한 사항임



- 15 -

     

6. 주민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25. 09. 15. (월) 14:00

 나. 장   소 : 마포구청 2층 대강당

 다. 내   용 : 정비계획(안) 설명 및 향후계획 안내 등

5 Ÿ 지하공유지분자 입주권 부여 요청

Ÿ (불채택) 용도상 지하주택인 공유지분권자는 
구분소유권 소송 제기를 통해 법원의 판결로 
분양 자격 부여가능성이 있음

Ÿ 지하실, 대피소 등 거주자는 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분양 자격 부여가 어려울 수 있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가액을 최소화하는 등 노력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조정 불가한 인원이 발생
하는 사항임

기타 Ÿ 기타 정비계획(안)에 대한 건의 
및 제안

Ÿ (일부채택) 정비계획(안)에 대한 기타 주민 건의 
및 제안 의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될 사항으로, 추후 구체적 
계획 수립 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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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대상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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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축계획(안)

  ○ 건축개요

구 분
계획내용

획지1 획지2

대지면적
106,012.90㎡

22,553.00㎡ 57,231.00㎡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면적(건폐율) 4,591.93㎡(23.23%) 14,657.96㎡(25.61%)

연 면 적(용적률)

전체
400,796.43㎡

113,978.11㎡(299.82%) 286,818.32㎡(299.90%)

지상
239,257.40㎡

67,619.29㎡ 171,638.11㎡

지하
161,539.03㎡

46,358.82㎡ 115,180.21㎡

층 수 지하 3층 / 지상 35층(110m)

주 차 3,650대 (2,668대)

세대수

합 계 3,476세대(임대 696세대)

공동주택
(일반분양)

소 계 2,780세대

60㎡이하 2,541세대

60㎡초과 ~ 85㎡이하 239세대

공공
임대 
등

소 계 696세대

재개발
임대

계 465세대

60㎡이하 465세대

60㎡초과 ~ 85㎡이하 -

국민
주택
규모
임대

계 116세대

60㎡이하 45세대

60㎡초과 ~ 85㎡이하 71세대

공공
분양

계 115세대

60㎡이하 43세대

60㎡초과 ~ 85㎡이하 7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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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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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감도

○ 투시도


